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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정 사항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

1. 토지의 점용(총 10일)

2. 하천시설의 점용(총 14일)

3.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총 20일)

4. 공작물(댐 및 하구둑)의 신축, 개축, 변경(총 60일)

5.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및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총 20일)

6.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산출물의 채취(총 20일)

7. 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의 설치(총 20일)

8. 식물의 식재(총 5일)

9.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총 20일)

10. 선박의 운항(총 12일)

1. 토지의 점용(총 7일)

2. 하천시설의 점용(총 10일)

3.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총 14일)

4. 공작물(댐 및 하구둑)의 신축, 개축, 변경(총 40일)

5.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및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총 14일)

6.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산출물의 채취(총 14일)

7. 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의 설치(총 14일)

8. 식물의 식재(총 5일)

9.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총 14일)

10. 선박의 운항(총 12일)

구비서류

1. 토지의 점용

(1)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2. 하천시설의 점용

(1)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3.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1)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

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2) 표준구조물도

(3) 개략공사비 산출서

4.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1) 공사설명서

1. 토지의 점용

(1)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2. 하천시설의 점용

(1)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3.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1)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

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2) 표준구조물도

(3) 개략공사비 산출서

4.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1) 공사설명서

□16 하천점용허가

○ 개요 : 하천구역(국가하천, 지방하천) 내에서 토지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자연인 포함)가 신청하는 민원

○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제1항, 시행령 제34조, 제35조

○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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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석, 모래, 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1) 종단도 및 횡단도

(2) 채취량산출서

6.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

(1)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000분의1~6000분의1까지인 평면

도, 구적도 포함)

7. 식물의 재식

(1)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2) 나무심기 계획도

(3) 나무가 잘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8.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1)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000분의1~6000분의1까지인 평면

도, 구적도 포함)

(2)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 포함)

9. 선박의 운항

(1)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 포함)

10. 공통서류

(1) 위치도(축척이 25,000분의1인 것을 말함)

(2)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5. 토석, 모래, 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1) 종단도 및 횡단도

(2) 채취량산출서

6.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

(1)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000분의1~6000분의1까지인 평면

도, 구적도 포함)

7. 식물의 재식

(1)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2) 나무심기 계획도

(3) 나무가 잘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8.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1)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000분의1~6000분의1까지인 평면

도, 구적도 포함)

(2)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 포함)

9. 선박의 운항

(1)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 포함)

10. 공통서류

(1) 위치도(축척이 25,000분의1인 것을 말함)

(2)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